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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핀란드 연금개

혁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이루어진 원인을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데에 있다. 분석 결과, 보편적 기초연금과의 경쟁적 발

전 과정에서 소득비례 연금이 승리하는 형태로 제도가 발전해 나가며 

핀란드는 현재와 같이 소득비례 연금 중심의 연금제도를 구축할 수 있

었다. 사상적 지향과 제도의 결합이 견고하게 구성되면서 소득비례 연금

제도 발전의 핵심 행위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되었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총 지출한도 및 제도의 특성 유지라

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방안은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합의되어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되었다. 큰 틀은 

유지한 채 대규모 개혁이 아닌 잦은 모수적 조정의 형태로 경로의존이 

형성되었고 현재까지도 유사한 방식의 연금개혁을 이어오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주제어: 핀란드, 연금개혁, 재정안정, 경로의존, 역사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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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많은 국가의 연금제도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

하면서도 적정한 급여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1990년

대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재정 안정 중심의 연금개혁을 추진하여 왔고 이러한 

개혁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최근 수급연령 연장을 

목표로 한 프랑스 연금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전 국민적 저항은 이를 보여주

는 분명한 사례이다(Bhattacharya, 2023). 반면, 핀란드는 2005년과 2017년

의 2번에 걸친 재정안정 목적의 연금개혁을 국회의원 다수 찬성을 통해 비교

적 쉽게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된다(Nivalainen, Tenhunen & Järnefelt, 2020; 

Kuivalainen & Kuitto, 2022). 

연금개혁은 모든 나라에서 어렵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Boulhol & Queisser, 2023). 어떤 국가들은 당초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제안한 바와 동일하게 개혁이 종결되며 어떤 국가들은 보고서의 제안에서 많

은 부분이 수정되어 처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개혁이 종결되기도 한다. 관료 

중심의 개혁이 가능한 국가와 정치적 특성상 의회 중심의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핀란드처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사전 합의에 

따라 나머지 과정은 순조롭게 이행되는 개혁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외 연금개혁 사례를 탐구하며 그 동력이 무엇

인지 알아내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운영하였는지, 개혁 과정의 주체들은 누구였는지, 국민에 대한 설득

은 어떻게 실시하였는지에 주목하였다(김영순, 2024; 김혜진⋅성혜영⋅김원

섭⋅김헌수⋅정창률⋅김아람, 2020; 성혜영, 2022;　최영준⋅전미선, 2017). 그

러나 그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똑같이 실행한다고 하여도 개혁의 성공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싶어하지만 이

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해결책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

가마다 연금개혁을 이루어내는 전략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과 2017년에 있었던 핀란드의 연금개혁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에 비해 용이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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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찾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역사적 맥락에서 나

타난 외부적 요인들이 연금제도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주된 행위자

들은 누구였으며 연금제도가 지닌 정책적 사상과 제도의 결합은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 살펴본다. 제도 내용과 개혁 방식의 경로의존성이 2005년 개혁 이전

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2005년과 2017년 개혁이 기존 경로를 계승하고 있

는지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로를 탄생시킨 것인지 알아내고자 한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현재 핀란드 공적연금의 현황을 정리하고 연금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사상과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살펴

본다. 다음으로 핀란드 공적연금의 역사를 분석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적한 

후 최근 연금개혁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맥락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해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연구의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으며 문헌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핀란드 연금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와 내용 및 인터뷰 시기는 본문에 함께 

기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틀

2.1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관점에서의 

경로의존성

역사적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및 사회학적 제도주의1)와 함께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제도는 효율성과 기능적 필요에 

의해 설명되는데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거래 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에서 제도

는 단순한 규칙이나 절차를 넘어 상징과 도덕적 틀을 포함한다고 본다. 개인의 행

동은 문화적 틀과 사회적 정당성에 의해 형성되며, 제도는 개인의 정체성과 선호에

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적합성(logic of appropriateness)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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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의 한 한 분파로 알려져 있다. 정치학에서 새로운 제도주의의 3가

지 접근법을 연구한 Hall과 Taylor(1996)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

란 정치적⋅경제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 규칙, 관습, 절차를 의미하며 개인의 

행동은 제도에 의해 구조화되고 제도는 특정 집단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며 다

른 집단을 주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제도 변화는 종종 경로의존

성에 따라 일어나는데 이는 과거의 정책 유산이 현재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경로의존의 기본적 개념은 기존의 것에 대한 인지의 결합으로 인해 기존

의 것을 답습하게 되는 사회심리적 현상이다. 초기 주창자인 폴 데이비드

(Paul David)와 브라이언 아서(Brian Arthur)는 특정 기술이 선택된 이유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사건과 그것이 기존 기술 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의존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시간 경

과에 따라 발전한 인지적 선택이 역사적 이유로 인해 행위자들의 선택지를 

줄이는 집단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복잡한 구조 내에

서 형성된 강한 상호 연관성은 강한 경로의존성과 연결된다고 보고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Magnusson & Ottosson, 2009). 

역사적 중요성 측면에서 논의되는 경로의존성은 사회정책의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한 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

의 발전 역시 경험적 사실에 기반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학자들은 이를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한다(Schmitt, 2012; Aleksandrowicz, 2007; Ebbinghaus, 

2009). 즉 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제도가 행위자의 권력과 능력 및 이익을 제약하여 공공정책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초기의 전통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출발점에서 선택된 패턴이나 배열을 목

적성 있고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러한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역사를 미래 발전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Hall & Taylor, 1996). 왜냐하면 제도를 처음 설계한 이들의 이익이 경

로의존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Krasner, 1984; North, 

제도가 채택된다고 본다(Hall & Taylo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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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이러한 관점은 제도의 진화와 행위자들의 기대가 확립된 정책 결정 

경로에 의해 깊이 고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일단 경로가 설정되면, 행위자

들은 이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고 중대한 외부 충격에 직면하지 않는 한 이

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최초에 공공성을 강화한 연금제도를 구축했다면, 

사적연금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제도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경우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위기나 중대한 외부 압력이 있는 경

우이다(Li, 2024). 즉, 심각한 인구 위기나 금융 위기에 직면한다면 연금제도

에 변화를 주려는 정치적 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서도 기존 제도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면 경로의존성은 변화를 막는 장벽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사상과 신념도 제도와 상호작용하며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

구자들은 정책 사상(Idea)과 제도(Institution)와의 상호작용이 역사적인 맥락

을 형성하여 경로의존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Béland, 2009; Béland, 2019; Väänänen & Liukko, 2024). 특히 Béland(2009)

는 제도주의를 연구할 때 이념적 과정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제도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정책 아이디어는 

의제 설정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기존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은 특정한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대안들과 맞물리게 되기 때

문이다. 즉 개혁의 필요성이 등장하고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때 정책 참여자

들과 행위자들은 사상적인 근거들을 활용해 대안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 대안을 성공적으로 구성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정책 변화에 결정적 요소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구조적 맥락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

을 미치게 되고 행위자들은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였을 때 기존에 경

로에 의존하려는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다만, 강력한 구조적 맥락은 경로를 

진화시키거나 기존 경로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로를 탄생시킬 가능성도 존재

한다. 또한 사회 정책 변화의 경로의존성을 탐색할 때 제도와 사상의 상호작

용 역시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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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로의존성과 제도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성을 활용해 정책 변화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매우 다양하다. 중소기업정책의 변화를 분석한 최근 연구(장

현주, 2024)는 구조적 맥락, 제도적 맥락, 행위자 및 제도 변화로 분석틀을 구

성하고 행위자의 선택 및 제도변화를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구

조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이 어떻게 행위자의 제도 선택을 제약하는지에 대해

서는 정책　아이디어 또는 정책　이념을 활용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하연섭과 

유영미(2017)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예산정책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해석하

면서 이전 시기에 마련된 정책 유산이 다음 시기 예산의 변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경로의존의 기본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

였다. 그 외 금융정책(김선명, 2000)이나 주택정책(남원석, 2022)도 경로의존

성을 활용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해외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는 스웨덴

의 의료체계 변화를 경로진화의 성격으로 본 연구(홍세영⋅김철주⋅오수경, 

201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스웨덴의 민영화가 제도를 변화시키는 중대

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으나 기존 틀은 유지한 채 경로의 진화만 발생한 것

으로 분석하였다. 

연금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복지국가 재편의 경로의존성을 공적연금 제도 

구조에 주목해 분석한 연구(김수완⋅백승호, 2011)와 폴란드 연금제도 변화

를 연구한 사례(민기채, 2014)가 있다. 이 두 연구는 제도적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가 경로 의존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민기채(2014)는 사회주의 이전과 사회주의 시대, 사회주의 이후

의 3가지 시기를 구분하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변화 및 체제전환 이후 내

부 행위자인 노동조합과 외부 행위자인 국제기구 간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역사적 맥락 분석과 함께 폴란드의 연금제도에서 비스마르키언 사상이 어떻

게 계승되고 혁신되었는지를 경로의존성 가설을 통해 확인하였다. 김수완과 

백승호(2011)는 강력한 외부 충격인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특성

의 강력함이 서구 국가들에서 어떻게 경로 의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파악

하였으나 사상과의 상호작용은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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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24)는 뉴질랜드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을 민영화 요소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하였는데 키위 세이버라는 신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논리와 정책 패러다임을 깨뜨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를 경로 창출

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1970년대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양대 정당이 

이념적으로 대립하였으나 온건한 개혁 시도로 이어졌고 이를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금 정책 사상과 정치 체제 간의 상호작용이 반영

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모호한 개혁 전략은 외부적 충격에도 유효하였으

며 이를 경로의존성의 심화로 보았다. 그밖에 Väänänen와 Liukko(2024)는 최

근의 핀란드 연금개혁 과정을 프랑스와 비교하며 사상과 제도 결합의 경로의

존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가적으로 형성된 아이디어와 제도가 어떻게 전문

가들의 사고를 형성하며 연금 개혁의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연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핀란드에서는 연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산업적, 시장적 정당성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소득 분배 대신 효율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

혁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다만, 이 연구는 핀란드 공적

연금　제도의 형성기부터의 역사적 과정을 탐색하거나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

치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연금정책과 관련한 경로의존성 연구의 결론이 기존 경로의 답습이나 경로

의 진화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다. Overbye(2007)는 1990년대 유럽의 연금 개

혁을 보장성의 축소와 극적인 설계 변경을 포함한 경로 개척으로 평가하였으

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혼합으로 이행 역시 인구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맥

락에 따른 새로운 경로의 창출로 해석되고 있다(Ebbinghaus & Gronwald, 

2011). 

이상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역사적 제도주의에 근거한 경로의존성은 한 

나라의 연금정책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은 경제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와 같은 구조적 맥락이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제도와 사상의 상호작용은 행위자들의 판단과 결

합하여 경로의존이나 경로의 진화 또는 새로운 경로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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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틀

핀란드 연금제도의 변화와 개혁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경로

의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역

사적 단계별로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와 같은 구조적 맥락이 제도적 맥

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정책 사상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

어진 제도적 맥락이 경로형성과 경로의존 또는 경로의존의 심화나 새로운 경

로의 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로의 형성은 제

도 창설 초반 및 초기 개혁에서 이행된 과정을 의미하며 경로의 창출은 형성

된 경로가 변형되어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과정

에서 행위자는 누구이며 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도 알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현주(2024)의 분석틀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연금제도 변화의 분석 시기는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소득비례 연금과 기

본 안전망이 대결하였던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를 1단계로,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연금이 경쟁적으로 발전하였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2

단계로, 그리고 소득비례 연금 중심의 공적연금이 정착하게 된 1990년대를 3

단계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에서 2017년 개혁까지를 4단

계로 구분하였다. 

<그림 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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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연금의 사상적 지향과 핀란드 연금제도

3.1 공적연금의 2가지 사상적 지향(Ideological orientation)

현대 공적연금의 2가지 사상적 모델은 베버리지형(Beveridge)과 비스마르

크형(Bismarck)으로 대별(大別)한다. 베버리지형 모델의 특징은 부조의 원리

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재분배 원리가 강력하고 전형적으로 일정액

(flat-rate)을 지급하는 형태를 지니며 소득이나 자산 평가에 따른 연금을 지

급한다는 점이다. 반면, 비스마르크 모델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기여를 재원

으로 하며 전형적으로 소득에 비례하고 기여금의 사전 적립이 가능하고 일정

의 보험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인의 책임이 강조된다(Ritola & 

Väänänen, 2023).

이 두 가지 이상적 유형의 연금제도는 각각 특정한 ‘공정성 규범(fairness 

norm)’ 또는 ‘사회 정의의 원칙(principle of social justice)’에 의해 정의되고 있

다. 비스마르크식 규범은 ‘형평성(equity)’ 원칙, 즉 공로주의 원칙(meritocratic 

principle)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각 구성원이 연금 시스템을 유

지하기 위해 기여한 대가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그 혜

택은 가입자 각자의 총기여금으로 측정된다. 반대로, 베버리지식 규칙은 ‘평

등(equality)’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시민이 필요 수준이나 개인

의 국가 기여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형과 정도의 복지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Breyer, Breunig, Kapteina, Schwerdt & Sterba, 2025).

비스마르크 연금제도는 흔히 소득비례형 연금(earnings-related pension)으

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상기한 추상적 개념 외에 노동 공급의 왜곡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수급 자

격을 획득할 수 있을 때 노동 공급의 왜곡이 최소화될 수 있으므로 근로와 

연금(working and pension)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사상과도 관련된다. 반

면, 베버리지 연금제도에서 기여금은 세금의 성격을 가지며 수급자의 급여액 

수준은 내가 납부한 세금의 반환과는 직접적 연관을 지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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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 즉 소득비례형 연금은 그 태생에 맞게 독일의 법

정연금이 대표적이다. 캐나다의 소득비례 연금인 CPP(Canada Pension Plan)

와 일본의 후생연금제도도 여기에 해당한다. 완전 비례를 추구하지는 않으나 

미국의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나 스위스 연금제

도(OASI state pension)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시 비스마르크형에 속한

다. 베버리지형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그 태생에 맞게 영국이며 영연

방에 해당하는 뉴질랜드나 호주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베버리지형 기초연

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초연금 역시 베버리지형에 속한다. 

다만, 현재 많은 OECD 국가들은 복수의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며 베버리

지형과 비스마르크형을 함께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종합하면 재분배 강도가 낮을수록, 급여의 소득비례적 특성이 강력할수록, 

보험료 이외의 조세 재원이 투입되지 않을수록 비스마르크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Béland(2009)의 주장과 연관시켜 볼 때 베

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이라는 2가지 정책 아이디어는 문제를 인식하는 과

정 그리고 개혁을 제안하는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혁의 필연성

을 구축하는 담론 과정 즉 정책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는 방식과 

그들이 동원하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2 현 핀란드 공적연금 제도 체계

현재 핀란드 공적연금은 가장 많은 급여를 담당하는 법정 소득비례 연금

(Statutory earnings-related pension)을 주축으로 거주기반의 국민연금(Residence- 

based National pension)과 보충연금(Guarantee pension)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소득비례 연금은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전의 적정한 소비수준

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하였으며 국민연금과 보충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데 그 목적

이 있다(Ritola & Tuominen, 2024). 그 외에 연금 수급자들을 위한 주택수당

(Housing allowance)도 지급되는데 이는 연금은 아니지만 핀란드의 주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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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노후소득 보장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소득비례 연금은 단일제도는 아니며 일반 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제도, 어

업종사자의 연금제도, 지방공무원 및 중앙공무원의 연금제도, 루터교회 종사

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농업종사자의 연금제도로 나뉘어 있다. 이중 민간근로

자와 어업종사자는 민간부문으로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그리고 루터교회 

종사자는 공공부문으로 자영자와 농업종사자는 자영업 부문으로 크게 구분

한다(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5). 각 제도가 포괄하는 대상자는 각각 

다르지만 제도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산식의 적용 원리도 동일하다. 

대상자/연금법 총 보험료율

개인 부담 보험료율

근로자 및 자영자,

53세 미만 & 63세

이상

근로자 및 자영자, 

53-62세

민간근로자/Employees Pensions 

Act(TyEL)
24.85 7.15 8.65

어업종사자/Seafarer’s Pensions Act(MEL) 19.0 7.15 8.65

지방공무원/Public Sector Pensions 

Act(JuEL)
26.75 7.15 8.65

중앙공무원/Public Sector Pensions 

Act(JuEL)
24.85 7.15 8.65

교회종사자/Public Sector Pensions 

Act(JuEL)
28.96 7.15 8.65

자영업자/The Self-employed Persons’ 

Pensions Act(YEL)
23.2 24.1 25.6

농업종사자/Farmers’ Pensions Act 

(MYEL)
13.9/13.3 24.1 25.6

자료 : Finnish Centre for Pensions(https://www.etk.fi)/Finnish Pension System/Financing and 

Investments/Pension Contributions (2025년 4월 10일 추출)

<표 1> 2025년 핀란드 소득비례 연금의 부담수준

(단위: %)



12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36호

2022년을 기준으로 핀란드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 중 약 66%는 소득비

례 연금만 받고 있다. 같은 해 신규 소득비례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1,999였으며 남성근로자의 보험료 부과 월평균 급여인 €3,733와 비교할 때 

약 53.5%인 것을 알 수 있다(Ritola & Tuominen, 2024).

소득비례 연금에는 재분배 요소가 없어 적립률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유급 

고용 및 사업주로서의 경력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이 급여에 반영되고 

기본적으로 17세부터 연간 소득의 1.5%가 적립된다. 단, 2017년부터 2025년

까지는 53세부터 62세의 기간에 대해 1.7%의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은퇴를 늦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63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지속할 

경우, 적립률은 다시 1.5%가 된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1957년 이전 출생자는 68세, 1958년부터 1961년 출

생자는 69세, 1962년 이후 출생자는 70세이다. 누적 연금액은 1년 단위로 계

산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에 1.5%를 곱해 산출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40,000 라면 매월 €50 즉, 연간 €600의 연금이 적립

된다. 소득비례 연금은 해당 연령 코호트의 기대 수명 계수의 영향도 받게 

되는데 이는 누적 연금액을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대 수명 계수는 2005

년 핀란드 연금개혁을 통해 도입되었다(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5). 

소득비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소득비례 연금액이 적은 경우 핀란

드 사회보험청(Kela; Kansaneläkelaitos)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

다. 국민연금의 수급 자격은 핀란드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이면서 

16세 이후 최소 3년 동안 핀란드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한다. 거주 기간에 따

른 감액도 적용하는데 16세 이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80% 이상을 거주

하고 있었다면 이에 따른 감액은 적용받지 않는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비례 연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이는 소득비례 연금이 월 €1,617.12 미만이어야 하며 유배우

자인 경우에는 소득비례 연금액이 월 €1,449.12 미만이어야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다. 국민연금의 최대 급여액은 배우자 유무에 따라 각각 월 

€783.41와 €699.42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소득비례 연금이 전혀 없거나 월 

€66.29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준을 만족할 때 국민연금 전액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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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Kela, 2025). 

보충연금(Guarantee pension) 역시 핀란드 사회보험청인 Kela에서 지급하

며 세전 연금 총액이 2025년을 기준으로 월 €978.34 미만일 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충연금은 핀란드 및 해외에서 오는 다른 모든 연금의 영향을 받는다. 

소득비례 연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연금을 포함한다. 다른 연금이 전혀 없다면 최저 연금액 전액을 

보장하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월 €986.30이다.

순연금 소득과 주택수당의 합산은 명목 액수보다는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이다. 핀란드 국민연금의 재원은 전액 중앙정부의 

세수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이 수령한 국민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합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연금은 과세 대상이나 연금 수급

자가 수령하는 주택수당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아래 <표 2>는 2025년

도 기준 무배우자 1인에 대한 연금과세 및 순연금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Finnish Tax Administration, 2025). 2024년 기준 남성근로자의 보험료 부과 

월평균 급여는 €3,951이다(Statistical database, 2025).

소득비례 연금 국민연금 보충연금 총연금 세금 세율(%) 순연금

- - 986.30 986.30 - - 986.30

- 783.41 202.89 986.30 - - 986.30

100.00 766.53 119.77 986.30 - - 986.30

200.00 716.53 69.77 986.30 - - 986.30

323.63 654.70 7.97 986.30 - - 986.30

400.00 616.53 - 1,016.53 - - 1,016.53

491.58 570.74 - 1,062.32 - - 1,062.32

600.00 516.53 - 1,116.53 - - 1,116.53

800.00 416.53 - 1,216.53 27.08 2.2 1,189.45

1,000.00 316.53 - 1,316.53 66.97 5.1 1,249.56

1,200.00 216.53 - 1,416.53 108.01 7.6 1,308.52

<표 2> 2025년 핀란드 무배우자 1인 월 연금 급여 수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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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핀란드 공적연금의 사상적 지향과 제도의 결합 형태

현재 핀란드 공적연금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소득비례 연금제도는 비스마

르크 형으로 국민연금과 보충연금은 베버리지형으로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소득비례 연금의 사상적 지향은 공정성 규

범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보충연금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

로 기능한다. 

핀란드 소득비례 연금의 사상적 지향은 급여 산식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여를 통한 개인의 책임 강조에 이어 재분배 요소가 없

이 소득에 비례한 적립률이 그대로 적용되며 기대여명 계수를 사용함으로써 

일정의 보험원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비례 연금은 은퇴 이후 적

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에 제도의 형태는 이러

한 사상적 지향과 명확한 관련성을 나타낸다. 

반면, 국민연금과 보충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는 목적에 따라 강력한 재분배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자산이나 그 외의 소득은 평가되지 않으며 근로기간 동안 소득비례 연

금이 적립되지 못한 이들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정의의 원리가 해당 제도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베버리지형 연금제도는 전형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지니나 핀란드의 국민연금과 보충연금은 이러한 형태에서

는 멀어져 있다. 

소득비례 연금 국민연금 보충연금 총연금 세금 세율(%) 순연금

1,449.12 91.99 - 1,541.11 159.14 10.3 1,381.97

1,500.00 66.53 - 1,566.53 169.57 10.8 1,396.96

1,617.12 7.99 - 1,625.11 193.61 11.9 1,431.50

1,750.00 - - 1,750.00 244.87 14.0 1,505.13

2,000.00 - - 2,000.00 332.35 16.6 1,667.65

자료 : Kela, Examples of pension income and taxation (https://www.kela.fi/pension-income-

and-taxation#examples-of-total-pension-and-net-pension-in-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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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핀란드 연금제도의 발전

4.1 1단계 1930년∼1950년대: 

소득비례 연금 대 기본 안전망의 대결

4.1.1 구조적 맥락

핀란드는 1809년부터 러시아의 대공국이었다가 1917년에 독립하였다. 이 

시기 연금정책 수립에 영향을 준 구조적 맥락은 농업 사회에서 임금 기반의 

산업사회로의 전환, 생활 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준 경제적 성장 그리고 사망

률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Salminen, 1995). 그러나 

Salminen(1995)의 견해에 더해 2차 세계대전 역시 연금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의 산업사회 전환은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비해 늦었다. 스웨

덴과 노르웨이, 덴마크가 1930년대까지만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였

다면 핀란드는 1950년대까지도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임산업의 혁명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농업사회를 유지하게 만든 원인이었

다. 1940년대까지 전체 생산인구 중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였고 1950년

대에도 40% 이상이었는데 같은 시기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40%에 미치지 

못했다(Pöintinen, 1983).

농업에 의존한 경제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농업 혁명의 결합으로 

핀란드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1900년대를 기준으로 할 때 

1950년대의 국내 총생산량은 3.8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는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Hjerppe, 1989).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인구는 1900년 약 60%에서 1950년에 약 63%까

지 증가하였다(Hjerppe, 1989).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대 약 5%에서 

1950년대 약 7%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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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약 35%에서 30%로 감소하였다. 농업 종사자가 많았기 때문에 도

시 지역 거주자보다 농촌 지역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가 상당한 기

간 유지되었으나 1950년대부터는 임금노동자의 비중도 늘어나게 되었다

(Salminen, 1995). 

핀란드는 193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경험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일부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게 된다. 최초의 민간 대상 공적연금이 시행된 1939년

부터 핀란드와 구소련간의 겨울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계속 전쟁2)으

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전쟁의 연속은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타격

을 주었다.

이상의 구조적 맥락은 제도적 맥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행위

자들이 연금정책 수립하고 변경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4.1.2 제도적 맥락

이 시기 연금제도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37년 제도의 창설과 

1956년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혁 그리고 1961년 근로자를 위한 추가적 

연금제도 도입의 3가지이다. 

핀란드 공적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19세기에 시작하였으나 일반 국민

을 위한 연금제도는 1937년에 법률을 제정해 193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명칭은 국민연금(kansaneläke; National Pension)이었다. 이는 완전 적립 개인 

계좌 방식의 소득비례형 제도로 보험료율은 1%였다가 2%로 인상하였으나 

낮은 보험료율로 인해 소득보장 수준도 낮았다. 보험원리를 적용한 저축 방

식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연금의 재원에는 일반 조세가 동원되었다(Ritola & 

Väänänen, 2023).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 과정에서 곧 문제가 나타났다. 전술하였듯 법이 

시행된 같은 해에 발발한 전쟁은 국민연금의 운영을 여러 면에서 어렵게 만

2) 2차 세계대전의 일부였던 핀란드와 구소련 간의 전쟁 중 겨울전쟁은 1939년 11월부

터 1940년 3월 사이에, 계속 전쟁은 1941년 6월부터 1944년 9월에 벌어졌다(저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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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보험료 징수가 어려워졌으며 실제로 보험료의 징수를 1942년까지 연기

하였다. 연금 자금은 안전한 생산 활동에 분산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쟁 중에 특별법을 만들어 전쟁 자금 조달에 연금 자금을 투입하였다. 실제 

투자 활동은 전쟁 후에나 가능해졌는데 핀란드의 전력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

연금 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42년에는 최초의 장애연금이 

지급되었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았고 수령자는 많지 않았다. 노령연금은 

194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심각한 인플레

이션으로 납부한 금액의 가치는 크게 감소하였다(Bergenheim, 2012). 제도 창

설 시 이미 55세 이상인 자들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국

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의회에서는 법 전체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비판

의 정도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Niemelä & 

Salminen, 2006).

이에 1956년 법률을 개정하고 1957년부터는 사전 적립식의 수지균형 연금

제도를 포기하게 된다. 변경된 국민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소득 평가

를 통해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형태였다. 이는 현재 핀란드 사회보험청

(Kela)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

금이 정액제 연금이 되자 농업인구가 대다수였던 당시 핀란드의 상황에서 도

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환영을 받았고 특히, 개정된 국민연금은 농촌 여성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Ritola & Väänänen, 2023; Kela, 2025). 한

편, 조세를 기반으로 한 연금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도시 주민과 임금노동자들이었으며 농촌 주민들은 노인이 된 이후에도 농업

을 지속해 소득을 보완할 수 있었으나 이들은 은퇴 후 소득이 완전히 단절되

므로 농업인들과는 처지가 달랐다. 또한 기존에 쌓여있던 보험료도 변경된 

국민연금 지급에 사용되었기에 임금노동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었다. 

이에 새로운 소득비례 연금을 만들기 위한 소득비례 연금 위원회가 1956

년에 설립되었으며 “공무원 연금을 모두에게(civil servant’s pensions for all)”

라는 구호가 활용되었다(Hietaniemi & Ritola, 2007). 해당 위원회는 2개의 법

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반 근로자 연금법(Employees’ Pension Act; 

TEL),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연금법(Temporary Employees’ Pension Act; 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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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1961년과 1962년에 만들어졌다. 이로써 핀란드는 스웨덴 이후 소득

비례 연금을 법제화한 두 번째 북유럽 국가가 되었다(Risku & Vidlund, 2008). 

1961년에 만들어진 일반 근로자 연금(TEL)의 기본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최종 근무 연도 급여의 40%를 보장하고 1년 단위 적립률은 1%로 하였으며 

은퇴 나이는 65세였다. 보험료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였다. 18세부터 가입

하지만 적립률이 적용되는 것은 23세부터였다.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이

었다. 연금 연동은 임금상승률에 따르고 재정방식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하였

다. 반면, 비정규 근로자 대상 연금(LEL)은 생애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지급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금은 일반 사보험사나 연금기금 운용 

기관에 분산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두 법안은 모두 1962년 7월 1일에 발효

되었다(Niemelä & Salminen, 2006).

4.1.3 행위자

1937년에 도입된 최초의 민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정부의 주도로 시작

되었다. 핀란드 정부는 1927년 노령 및 장애연금에 대해 보험 원칙에 기반한 

제도와 생활보호 원칙에 따른 제도의 두 가지 형태로 제안해 줄 것을 전문가

들에게 주문하였다. 이후 정부는 보험 원칙을 따른 노령 및 장애연금 법안을 

1928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929년 국회 해산과 함께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되었다(Saliminen, 1995). 1930년대에는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35년에 다시 정부 주도의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농민당(Agrarian 

League)은 생산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농업인구 덕택에 정치적 역할과 힘

이 강력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못했다. 농민당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은 보험 원칙에 따른 운영을 기반으로 하되 국가 재정이 허

용하는 한 일부는 복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노령 및 장애연금법을 제정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민당은 이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으며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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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국민연금법은 농민당과 사민당 간의 타협의 산물임과 동시에 초당적

인 결과로 평가된다(Niemelä & Salminen, 2006).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연금제도의 논의에서 농민당은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조적 맥락에서 검토한 바와 같

이 핀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가 늦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

위를 지니고 있었던 농민들의 정치적 역할과 힘은 상대적으로 강력하였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대부분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지만 특히, 핀란

드에서는 더욱 두드러졌으며 농민들은 매우 중요한 사회계층이었다(Alestalo 

1986).

이 시기부터 연금정책과 전략은 농민당과 사회민주당 간에 크게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전자는 보편적인 정액제도를 지지하였던 반면, 후자는 

소득비례 연금을 선호하였다. 즉 농민당은 농촌에 유리한 사회안전망을 우선

시하였고 사회민주당은 산업 투자가 가능하고 근로자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업의 성장

과 함께 농민당은 역할은 강력하였고 사회민주당은 패권적 위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농민당의 주장이 승리하여 국민연금은 정액제 연

금으로 변경된다. 이에 1956년의 국민연금 개혁은 종종 농민당에 의한 ‘평등

급 탈취’로 불리기도 한다(Niemelä & Salminen, 2006).

이후 임금노동자들을 위한 소득비례 연금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56년 12월부터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담당하였으며 총 11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이 중 6명이 노동

시장 조직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중앙 노동조합(SAK)은 국민연금 외에 소득

에 따라 결정되는 추가 연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용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대표(STK)는 노동자가 함께 부담하는 자발

적 연금모델을 지지했다. 위원회에서는 자발적인 보험제도로 할 것인지 의

무 보험으로 할 것인지, 기금은 분산형으로 운영할 것인지 국민연금과 별개

의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모

두 기존 국민연금 운영 기관에 집중된 시스템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Bergenheim, 2012). 여기서 분산형 시스템이란 기존 보험사나 연금기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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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을 통해 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비례 연금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농민당의 지지층인 농

민과 임업 및 수송 노동자들이 법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에 농민당의 태도는 

냉담했다. 사회민주당은 보수당인 국민연합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였고 위원

회는 사회민주당의 법안을 위원회 제안안으로 채택하였다. 사회민주당과 국

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멤버들이 사전에 결정한 것이기에 국회 통과시 법안

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Bergenheim, 2012).

1961년에 만들어진 소득비례 연금법은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반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득비례 연금의 성립에는 노동시장 대표들의 노력도 중요했

지만 농민당의 무관심도 이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소득비례 연금에 대

한 농민당의 논란은 거의 없었고, 단기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연금법 제정

이 약속되었을 때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사회민주당는 보수당과 

고용주 연합(STK)에 지지를 요구하여 개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핀란드 일

반 근로자 연금(TEL) 법안의 기본 구조는 고용주 연합(STK)와 노동조합

(SAK) 간에 협상으로 완성되었다. 고용주가 자금을 지원하고 법으로 규제되

는 완전 소득비례 연금에 두 조직이 합의하였고 이를 수용하기만 하면 되었

기에 사회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쉬운 과정이었다(Kangas 2007). 

4.1.4 경로의 형성

공적연금이 태동하여 195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경로형성이나 경

로의존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최초의 연금제도는 사실상 정부 주도로 이루

어졌으나 경제 상황이나 전쟁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제도의 개혁은 정부 주도가 아닌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행위자 간의 

역할 변화가 이루어진다. 1950년대 말 근로자 연금제도의 탄생에는 정당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진행된 공적　연금제도의 변용은 기본 안

전망과 소득비례 연금의 대결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도적 행

위자들 역시 특정 경로를 따르지 않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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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사상 간의 결합 형태를 살펴보면 기본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은 국

민연금이 소득비례 연금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

다. 다만, 이 시기는 두 제도의 공존이 지속됨으로써 다층적 연금 구조가 형

성될 것인지 한 제도가 사라지고 다른 제도만 유지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핀란드 연금제도 발전 경로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은 

소득비례 연금이 법적 연금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핀란드 연금제도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소득비례 연금의 

창설 시 그 내용을 구체화한 노동시장 주체들 즉, 사용자 연합과 노조의 기

여는 이후의 연금개혁에서도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인지의 여부이다. 

4.2 2단계 1960년∼1980년대: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쟁적 발전 

4.2.1 구조적 맥락

핀란드는 1961년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하였고 1969년에는 

OECD 회원국이 되었으며 1974년에는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하는 등 개방적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가속하였다(Niemelä & Salminen, 2006). 이러한 결

과로 1970년부터 1975년까지 연평균 4.6%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Forssell, 1985).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른 OECD 국가들 역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경

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석유 위기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1974년에서 

1979년 사이 석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

체가 나타났다. 핀란드도 1975년부터 경제 성장이 정체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시기가 늦었으며 그 정도도 심각하지 않았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GDP 성장률은 2.9%였는데 이는 유럽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다

(Forssell, 1985). 이때의 경기 침체는 핀란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

기가 되었는데 1977년부터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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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핀란드의 경기 침체가 완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구소련으로의 무역 확대를 통한 수출 성장에 있었다. 구소련에게 석

유를 공급받고 다른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1980년대 핀란드의 경제 수준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게 유지하였다(Hjerpp, 1989).

이 시기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소득 이전이 소비자들의 수

요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기

존에 농업 중심이었던 사회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산업 및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하는 등 사회 구조도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인구 집

단이 사회보장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 역시 

현대적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Niemelä & Salminen, 2006). 

한편, 주변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복지국가 모델을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간 것도 핀란드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구조적 맥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은 전국민 공통의 기본 연금에 직역별로 소득비례 연금을 추

가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고 덴마크 역시 유사한 구조로 연금제도를 운영하

고 있었으며 총연금 소득대체율을 증가시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였다(Kangas, Lundberg & Ploug, 2010).

4.2.2 제도적 맥락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제도적 변화는 국민연금과 소득비례 연금 

모두의 경쟁적 발전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는 핀란드 경제발전에 힘입은 결

과이다. 근로자 연금제도에 이어 지방 정부 공무원을 위한 소득비례 연금법

이 1964년 발효되었고 루터교회 종사자들을 위한 연금법도 1967년에 발효되

었다. 이후 1970년 농민들을 위한 연금법(MYEL)이 시행되면서 소득비례 연

금제도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확대되는 인구 집단의 하나였던 자영업자

들도 자영업자 연금법(YEL)을 갖추게 되면서 소득비례 연금은 거의 모든 국

민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Hannikainen & Vauhkonen, 2012). 

기존에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뿐이었던 연금 종류에 유족연금이 추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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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1967년에는 소득비례 연금제도에, 1969년에는 국민연금제도에 포함되

었다. 1971년에는 실업 기간 중 1년을 연급 급여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는 제

도가 만들어졌으며 1975년에는 민간 근로자 대상 소득비례 연금의 급여수준

이 소득의 60%로 인상되었다. 완전 소득비례 연금의 소득기간은 40년으로 

유지되었으나 적립률이 1%에서 1.5%로 늘어난 것이다(Ritola & Väänänen, 

2023). 급여 연동방식은 애초에는 임금 변동을 따랐으나 1977년에 임금과 물

가를 5:5의 비율로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생산 활동 기간의 실제 

임금에 비해 연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Risku & 

Vidlund, 2008).

핀란드 소득비례 연금의 급여 수준 확대는 기업연금 즉 퇴직연금의 확장

을 사실상 차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Immergut, 1992).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발달한 사적 퇴직연금은 현재까지도 핀란드에서 의무 

제도가 아니며 퇴직연금이 전체 연금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미미

하다.3)

이 시기 국민연금(National Pension)도 소득비례 연금과 경쟁하며 발전하였

다.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시작 초기에는 연금액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으므

로 국민연금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9년에는 유족연금과 아

동 양육수당, 연금 수급자를 위한 주택수당이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로 추가

되었다. 국민연금은 1975년까지 일정 소득 이하의 핀란드인에게 동일한 금액

으로 지급되었는데 1975년부터는 소득비례 연금의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액

을 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1975년 이후 소득비례 연금의 평균 연금액 

수준이 국민연금 수준을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Kela, 2025).

이후 1980년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은 소득 평가 없이 모든 핀란드 거주자

에게 지급되는 형태를 추가하였고 1988년에는 다른 사회보장 소득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되었다(Ritola & Väänänen, 2023). 따라서 이 기간 국민연금은 2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충연금의 형태와 소

3) “소득비례 연금에 대한 부담 이외에 다른 의무적 퇴직연금 기여금 부담은 사용자

에게 없습니다. 사용자 부담률이 높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2025년 4월 23일 핀란

드 연금센터(Eläketurvakeskus) Heikki Tikanmäki 박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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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는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개인 최저연금 형태가 그것이다

(Hietaniemi & Ritola, 2007). 기존 보충연금 방식 이외에 최저연금 형태가 국

민연금에 추가된 것은 구조적 맥락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4.2.3 행위자

이 시기 주목해야 할 행위자들의 맥락은 각 연금제도의 확대에 누가 어떠

한 방식으로 참여 하였는가이다. 즉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연금이 각각 팽창

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주체들을 검토한다.

전쟁 이후 핀란드에는 연대, 정의,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고방식

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형제애 정신으로 지칭된다. 1940년 핀란드 노동조합연

맹(SAK)과 핀란드 사용자연맹(STK)은 형제애의 정신에 따라 모든 협상에 임

하기로 합의하였다(Niemelä & Salminen, 2006). 이후 1960년대는 핀란드의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에도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의 강력한 참여가 시작되었

다. 사회보장 개혁은 국가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국민통

합 정신은 전후 핀란드 사회보장 제도 발전의 이념적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 

사용자 연합과 노조는 핀란드의 다른 사회 정책 설계에서도 중추적인 역

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비례 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개선 

등에도 이들의 협약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에도 그 영향력을 지속하게 된다

(Sippola & Bergholm, 2023). 노동시장 중앙조직들은 세금, 임금, 노동시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등 사회적 혜택에 관한 결정에도 관여해 왔다. 

핀란드의 사회민주당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정치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

었고 핀란드의 주요 정치 세력인 농업 연합이 사회 개혁을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조직들은 정치 활동보다는 노동과 관련된 사회정책을 개선

하는 데 더욱 집중하였다(Lammi-Taskula & Takala, 2009; Sorsa & van der 

Zwan, 2022). 

이처럼 합의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강점 때문

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과 취약성 때문이었다고 분석된다. 이전 시기 심각한 



핀란드 연금제도의 사상적 지향과 연금개혁  25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던 핀란드 노동조합연맹(SAK)은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에서도 핀란드 고용주연맹(STK)과 기꺼이 협력했으며 정부가 고용

주들로 하여금 사회 개혁에 대해 보다 화해적이고 적극적인 견해를 보이도록 

강요한 측면도 있다(Bergholm, 2009). 즉 정부도 노동시장 파트너들과 광범

위한 협력을 해나갔으며 그 목표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있었다. 이러한 신

조합주의적(Neo-corporatism) 현상은 노동시장 파트너들의 포괄적인 조직화

와 상호 신뢰의 증진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1960년대 중반 이후 노동조합이 

더욱 견고해지고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도 이러한 현상에 일조한 것으로 평

가된다(Hannikainen & Vauhkonen, 2012). 

국가 통합 추진과 노동조합 운동 확대로 인해 핀란드는 1968년 소득 중심

의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민주당이 주요 여당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정책 개발을 위한 조건으로 소득 정책 협상 시스템을 노동시장 주도로 

전환하는데 힘을 실었으며 이는 핀란드의 새로운 사회 구조적 변화를 의미했

다. 노동시장 파트너들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 소득 정책이 마련되었

는데 여기에서 임금 근로자를 위한 소득비례형 연금제도의 강화는 최우선 순

위였다. 전술하였듯 정책의 목표는 핀란드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현대적이고 

산업화된 복지 국가 건설이었다(Niemelä & Salminen, 2006). 특히, 1975년에 

이루어진 소득비례 연금의 인상은 연금정책에서 노동시장 파트너들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정점이었으며, 1974년 소득정책 협정에서 상당한 개혁이 합

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nikainen & Vauhkonen, 2012). 

1961년에는 소득비례 연금제도 발전의 공동 협력을 목적으로 핀란드 연금

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가 설립되었으며 1963년에는 기존 보험사나 

금융기관 이외에 소득비례 연금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도 가능해

졌다. 다만 소득비례 연금을 다루는 회사들은 자체적인 영업이나 마케팅 조

직을 설립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택했다. 연금 제공자 간의 로비와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1964년에는 핀란드 연금 기관 연합(TELA; Finnish 

Pension Alliance)이 설립되었다. 이 연합은 소득비례 연금제도를 방어하고 확

장하기 위해 노동시장 조직들을 동원하는데 있어 핵심 행위자가 되었다

(Hannikainen & Vauhkon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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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연금의 개혁에 있어서 노동시장 조직들의 역할은 거의 없었으며 

농민연합과 연금 수급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였다.(Niemelä & Salminen, 

2006). 농민연합은 1966년 전반적인 연금제도의 구조를 스웨덴과 비슷하게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고 특히 국민연금의 구조를 전국민 공통의 정액부분과 

소득평가에 따른 보충연금 부분으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농민들의 요

청에 따라 1976년부터 베버리지 모델의 연금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

고 농민당의 힘은 그때까지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국민연금의 재강화가 이루

어진다(Salminen, 1995). 

결론적으로 이 시기 고용주 연합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시장 파트너들

이 사회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상호 협상으로 다루는 전통이 시작되었고 이러

한 경향에 따라 정치 분야의 역할은 차츰 축소되기 시작한다(Immergut, 1992). 

노동시장 파트너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정치인들이 수용하도록 강요

하는 현상을 낳았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연금개혁에서도 이어지게 된다

(Kangas, Lundberg & Ploug, 2010). 

4.2.4 경로의 형성

이 시기 연금개혁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연합과 같은 노동시장 파

트너들이 사회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상호 협상을 통해 다루는 전통이 시작된 

점은 주목하여야 할 사항이다. 소득비례 연금의 급여 수준 확대는 기업주의

와 신조합주의를 공통적으로 강화시켰다.

또한 급여 수준의 인상으로 소득비례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우선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노후 소득보장 발전의 초점이 국민연금 제도

로부터 경제 성장과 산업화에 기반한 소득비례형 제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다만, 양 제도의 경쟁적 발전을 통해 국민연금 역시 확대되었기에 이

후의 전개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는 보충연금의 

형태와 소득과는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개인 최저연금 형태를 추

가함으로써 국민연금도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즉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연금이 경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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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던 시기에는 1950년대 말부터 이어진 전통에 따라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연금 각각의 제도가 나타내는 사상적 지향의 명확한 구분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주도적 연금제도가 무엇이건 간에 국민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업무 분담은 이미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3 3단계 1990년대: 소득비례 연금 중심의 제도 강화

4.3.1 구조적 맥락

1980년대까지 이어진 지속적 경제성장은 막을 내리고 1990년대 초 핀란드

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다. GDP는 14%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4%에

서 20%로 늘어났다(Honkapohja, 1999). 불황의 가장 핵심적인 외부 원인은 

구소련의 해체에 있었다(Uusitalo, 1996). 핀란드는 1970년대 석유 위기를 구

소련과의 무역을 통해 해결하여 왔는데 소련과의 무역이 무너지면서 급격한 

외부 충격을 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 시장의 규제 완화의 결과와 

그에 따른 과열로 자산과 부채가 급증하고 금융 부채의 폭발이 대규모 실업

과 재정 적자를 야기하였다는 분석도 있다(Honkapohja, 1999; Kiander & 

Vartia, 2011).

실제로 핀란드는 1990년대 이전 국제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 국제 시장 금

리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자본이 크게 유입되어 경상수지

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때 핀란드 은행이 통화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서 많

은 은행들이 파산하였고 위기는 악화되었다(Ahtiala, 2006).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며 GDP 성장률도 나아지기 시작

했다(OECD, 2025).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이러한 경제 충격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스웨덴 및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연금제도

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스웨덴은 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1991년 

소득비례 연금을 수지균형에 충실한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로 개편하고 

국민연금 중 보편적 급여 부분을 완전 폐지하는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이 개편안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Anderson, 2001; Hanna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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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기존 보편 급여는 유지하였으나 소득비례 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형

태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한 소득비례 연금의 지위를 

강화하여 중⋅상위 소득층의 소득 보장이라는 수요를 충족하게 된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태적으로 높은 보

장을 제공하였으나 전체 연금 설계에서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 

분담의 변화가 점차 소득비례 연금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Gaard & Kieler, 

2005; Anderson, 2004). 이러한 변화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내에서 기본 연

금의 보편성 원리가 약화되고 소득비례 연금의 역할을 점차 커지는 것을 의

미한다(Hinrichs 2009).

4.3.2 제도적 맥락

1990년대의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다음의 2가지 주제로 요약된다. 즉 소득

비례 연금에 대한 재정안정성 강화와 국민연금 보편 지급의 완전 폐지이다.4) 

당초 소득비례 연금에 대한 기여금은 고용주 즉 사용자만 부담하는 것이

었으나 1991년 근로자도 함께 기여금을 부담하는 것이 보수연합 내각

(1991-1995)에 의해 비상조치로 제안되었다. 노동시장 파트너들은 경제 위기

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비상조치를 수용하였다. 이후 근로자들도 급여의 3%

를 소득비례 연금에 납부하게 되었고 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연속된 사회민주당과 보수연합 내각(1995-1999)은 1995년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을 퇴직 전 4년의 중앙값에서 퇴직 전 10년의 평균으로 변경하여 급여 

수준을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한다(Ritola & Väänänen, 2023). 그밖에 1994년 

조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55세에서 58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동시에 실업연

금 수급 요건도 강화되었다. 경기 침체기에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도 이루

어졌는데 민간 소득비례 연금과 마찬가지로 지급률은 1.5%, 소득대체율은 

60%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설정하여 분립적 제도 운영에도 

4)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연금이 경쟁관계 였는데 소득비례 연금이 중심이 되고 국민

연금이 축소되니까 담당하는 기관들끼리도 과거에는 사이가 안 좋았죠. 지금은 아

주 사이좋게 잘 지내지만요.” 2025년 5월 13일 핀란드 연금센터(Eläketurvakeskus) 

Sampo Lappo 박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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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제도 내용은 통일시켜 나갔다(Hannikainen & Vauhkonen, 2012).

1960년대 이후 소득비례 연금과 경쟁하면서 팽창하였던 국민연금은 전 국

민 공통의 최저연금 부분이 사라지고 소득비례 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로 변모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의 수급액에 따른 평가를 통해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Pukkila, Härkönen, Kiviniemi & 

Vidlund, 2002; Johanson, Lassila & Niemelä, 2011). 

결과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 그간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던 연

금개혁이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으며 핀란드 공적 

연금제도는 소득비례 연금제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다. 

4.3.3 행위자

경제 위기에 따라 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당시의 정부를 

차지한 보수내각이었다. 이들은 연금위원회를 꾸려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

구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소득비례 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

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Timonen, 2003; Kuivalainen & Kuitto, 2022)

1990년대 초반의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은 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촉

발하였으며 노동시장 파트너들이 연금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용자들은 사회보장 제도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파트너 간 합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정

부는 엄격한 긴축 조치를 제안5)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반발은 매우 컸다

(Hannikainen & Vauhkonen, 2012).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노동시장 파트너

들은 모든 주요 노동조합과 고용주 연합이 참여하는 작업 그룹을 구성했으며 

여기에 정치적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Hinrichs & Kangas, 2003). 노동조

5) 근로자의 연금 기여금에 관한 정부 제안서(1991년, 문서번호 230) : Työntekijäin 

eläkemaksu(근로자연금 보험료) Työ- tai virkasuhteessa olevat kustantavat osittain 

itse ansioeläketurvaa. Maksun tilittää työnantaja. TEL, valtio ja kuntajärjestelmät 

(https://www.edilex.fi/he/199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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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경기 침체기에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소득비례 연

금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극적인 타협에 이른다. 소득비례 

연금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 분담은 1991년과 1992년에 이어진 협의 과정에

서 합의되었으며 1993년에 발효되었다(Hannikainen & Vauhkonen, 2012). 

최종 개혁 법안은 그 이전 시기에 이어진 전통에 따라 노동시장 파트너 간

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회는 단지 법안을 채택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당시 의회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소득비례 연금에 

대한 ‘소유권’은 노동시장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소

득비례 연금의 개혁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angas 2007).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해 이루어진 타협이었기에 노동조합은 소득비례 연

금제도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를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게 되

었다. 동시에 조기 은퇴자가 소득비례 연금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점을 

발견하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즉 연

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보장성에서 재정안정화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

이다(Hannikainen & Vauhkonen, 2012).

반면, 동시에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은 전면적인 정치적 이슈로 발전

하였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노동조합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1966년 이전 

농민연합이었던 중도당은 기본적인 안전망을 위해 국민연금의 유지를 치열

하게 주장했으며 국민연금의 개혁을 주저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SDP)이 주

도하던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결과 1995년 개

혁을 통해 보편적인 국민연금이 폐지되었고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소득을 보

완하는 최저연금의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국민연금의 보편 지급은 1996년에 

완전 폐지되었다(Hinrichs & Kangas, 2003).

4.3.4 경로의존

중대한 외부적 충격인 핀란드의 경제 위기는 새로운 경로의 탄생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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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았다. 구조적 맥락이 제도 개혁을 유발할 때 행위자들이 어떠한 합의 

과정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경로의존은 심화되었다. 

1990년대의 연금개혁 논의는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의 논쟁과 

역사적으로 유사하였으며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연금개혁 합의 과정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 특성이 더욱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에 기반한 소

득비례 연금은 근로자의 기여분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핀란드 공적연금 제

도 내에서 더욱 분명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즉 1990년대의 연금개혁은 

이후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연금 각각의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

였다. 

이 시기 노르딕 국가들의 연금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스웨덴이나 노르웨

이와 같은 국가들은 점진적 개혁이 아닌 대규모 구조적 개혁을 선택할 것을 

알 수 있다(Overbye, 1996). 그러나 핀란드는 초기부터 형성된 제도의 큰 틀

을 바꾸지 않고 이를 유지하면서 모수적인 개혁을 반복하였으며 이는 1930

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관통하는 경로의존성을 형성한다. 다만, 노동자 보

험료 부담이 시작되고 국민연금이 보충연금 형태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유사한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노사

의 신조합주의적 협의 구조에서도 유사성이 크다. 

각 제도의 사상적 지향도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이것은 혼돈되지 않고 오

히려 강화되었다. 핀란드의 소득비례 연금에는 베버리지 연금제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들 즉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나 기여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평등 

원칙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이 개

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원인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 형성된 핀란드 연금제도 발전의 역사적 맥락은 2000년대 이

후의 개혁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후의 연금개혁 역시 

기존에 형성된 경로의 의존적 산물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경로를 극복

하고 새로운 경로를 탄생시킨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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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단계 2000년대 이후∼2005⋅2017년 연금개혁: 

경로의존의 심화

4.4.1 구조적 맥락

핀란드 연금 역사 중 가장 급진적인 대규모 연금개혁은 2005년 개혁이라 

할 수 있는데 현 핀란드 연금제도의 골격은 이를 통해 확립된 것으로 평가된

다. 이후 2017년 개혁은 2005년 개혁을 이어받은 보완적 조치이다.

개혁을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

화에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핀란드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에 만들어진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라는 

필연적 결과를 드러내었다(Kuivalainen & Kuitto, 2022). 핀란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규모는 1990년대부터 급속히 늘어났다. 1990년 노인인구 비율은 

13.5%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여 있었고 1994년에는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5년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20.5%에 도달해 초고령사

회를 맞게 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3%가 되어 1990년도 대비 약 10%p가 

늘어났다(Statistics Finland, 2025). 

2005년 개혁의 원인이 된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연금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으므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

다. 핀란드 연금연구소가 분석한 GDP 대비 공적연금의 지출 분석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Tikanmäki, Lappo, Merilä, Nopola, Reipas & Sankala, 2019). 

1990년대 초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실적치와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전망

한 추계치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GDP 대

비 공적연금 지출 비율이 급증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공적연금 지출 비율이 

11% 미만을 나타내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자 공적연금 지출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7

년에는 GDP의 13.4%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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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증가는 경제 성장으로도 상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적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4.2 제도적 맥락

2005년 연금개혁의 목표는 다음 3가지를 달성하는데 있었다(Risku & 

Vidlund, 2008). 첫째는 소득비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두 번째

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감소시키는 것, 세 번째는 더욱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 목표는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 연금의 특성을 더욱 강

화시키는 방향이다.

목표  세부 내용

1. 소득비례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a)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급여를 기대여명에 연동

 (b) 사전적 연금 적립금 증가

2. 노동시장의 왜곡 

감소

 (a) 조기은퇴 제한

 (b) 유연한 은퇴 가능성 제고

 (c) 은퇴 가능 기간 중 적립률 인상

 (d) 급여 한도 제한(소득대체율의 상한 제거)

 (e) 연금액 산출 퇴직 직전 10년 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생애소득 전체로 변경

3. 더욱 공정한 제도

 (a) 급여 산출 시 생애 소득 전체를 반영(2.(e)의 내용과 동일)

 (b) 보험료 납부 및 연금 적립을 위한 최소 연령 변경 및 일치 

 (c) 첫 연금액 산출 시 연동 규정을 임금, 물가 5:5에서 8:2로 

변경 

 (d) 실업, 양육, 질병 기간 크레딧 확대

 (e) 장애연금 수급 자격의 완화 

자료 : Risku & Vidlund, 2008; P.41

<표 3> 2005년 핀란드 연금개혁의 내용

첫 번째 목표인 소득비례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령연금과 유

족연금 급여를 기대여명에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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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는데 2009년에 62세에 도달하는 1948년생의 기대여명이 기준이 되었

다. 또한 사전 적립금을 증가시켜 부분 적립식 재정방식을 강화하고자 하였

으며 이를 위해서 보험료율을 0.9%p 증가시켰다.

두 번째 목표인 노동시장의 왜곡 감소를 위해 조기 은퇴를 제한하고 유연 

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2005년 당시 핀란드의 실제 은퇴 

연령은 공식 은퇴 연령보다 낮았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았다. 

당시 공식 은퇴 연령은 65세였으며 조기 은퇴는 60세에서 64세 사이에서 가

능하였는데 한달에 0.4% 1년 당 4.8%의 연금액 감액 규정이 있었다. 2005년

의 연금개혁을 통해 은퇴 연령을 63세에서 68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조기 은퇴는 62세에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감액은 1개월당 

0.6% 1년에는 7.2%로 변경하였다. 63세에서 68세 사이에 은퇴하지 않고 계

속 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때의 적립률은 이전보다 높게 적용된다. 

즉 개혁 전의 적립률은 23세에서 59세까지는 상관없이 1.5%, 60세에서 64세

까지는 2.5%였으나 개혁 이후에는 18세에서 52세는 1.5%, 53세에서 62세는 

1.9%, 63세에서 67세는 4.5%로 매우 급격하게 인상시켰다. 이는 고령 근로를 

위한 강력한 유도 정책이었다.

또한 소득대체율의 상한을 없앴는데 개혁 전에는 일반 근로자의 총 소득

대체율은 60%를 넘지 못했고 공공부문 근로자는 66%를 넘지 못했으나 이에 

대한 상한을 없앴다.6) 마지막으로 급여 산출 시 퇴직 직전 10년 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생애소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마지막 목표인 더욱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연

금개혁에 포함되었다(Nivalainen, Tenhunen & Järnefelt, 2020). 생애 소득을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감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경력 초기 근로자들 간의 소득 격차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 계

약을 맺지 못한 자영업자, 농업인에게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공

정하게 만든다는 목표에도 부합한다. 

2005년 개혁 이전 핀란드는 14세부터 보험료를 징구하고 급여 적립은 23

6) 예를 들어 18세에서 67세까지 근로하며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최대 소득대체율은 94%

까지도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개혁 이전에는 최대 60%로 제한되어 있었음(저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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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터 적용하였었다. 그러나 이를 모두 18세로 통일시켜 18세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때 납부한 보험료부터 적립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첫 번째 급여에 대한 연동 규칙을 임금과 물가 각각 5:5로 적용하던 것

을 8:2로 변경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높기 

때문에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실업과 양육 및 질병 크레

딧 기간을 확대하고 장애연금의 수급자격을 완화한 것도 더욱 공정한 제도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 내용이었다.7)

또한 핀란드의 최저 연금 수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2011년에는 보충

연금(Guarantee Pension)이 도입되었다. 이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보조적 

수입의 안전망이 필요하거나 최저소득의 연금 수급자들을 위한 것이다. 기존

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확대하지 않고 보충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재

정 소요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였다. 국민연금의 보편적 급여 부분이 폐지

된 이후 국민연금 급여액의 보장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국민

연금의 급여수준을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보충적 급여를 통해 최저 소

득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정부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8) 

2017년 연금개혁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단일한 목표하에 급

여 적정성과 세대 간 공정을 달성하고자 이루어졌다(Nivalainen, 2024; 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5).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내용은 은퇴 연

령과 연동된 연금 수급 연령의 인상에 있었다. 또한 고령자를 가능한 노동시

장에 잔류하게 하여 근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 구체

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9)

먼저 보험료 납부 시작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7세로 변경하였다. 적립률

은 기본적으로 1.5%이지만 2017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53세에서 62세까지 

1.7%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현재와 같다.

7) 2005년 연금 개혁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국회 제출 법률안 내용(https://www.edilex.

fi/he/20020242) 

8) 2025년 6월 5일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 Signe Jauhiainen 박사 인터뷰. 

9) 2017년 연금 개혁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국회 제출 법률안 내용(https://www.edilex.

fi/he/20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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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017 개혁 전 2017 개혁 후

1.은퇴 연령
63∼68세까지 유연 은퇴, 의무 

가입연령 상한 68세 

1년 당 3개월씩 점진적으로 최저 

수급연령 65세로 인상, 2030년부

터는 기대여명 계수 적용, 의무 

납부 연령 한도 70세로 인상 

2. 지급률 

18∼52세 : 1.5%

53∼62세 : 1.9%

63∼68세 : 4.5%

17세부터 가입연령 상한까지 

1.5% 동일 

3. 조기은퇴 62세(1945년생부터 시작) -

4. 부분 노령연금

(partial old-age 

pension)

-

61세부터 시작, 최저 수급연령은 

점진적으로 인상, 적립된 연금의 

25∼50%를 선택적으로 수급 

5. 조기연금 감액 
63세 이전을 기준으로 1개월당 

0.6% 감액 

선택한 부분 노령연금에 대해 수

급연령 이전을 기준으로 1개월 

당 0.4% 감액주)

6. 수급연령 이후 

기여분에 대한 

지급률 및 

연기연금 

가산률 

63∼68세 납부분에 대해 4.5% 

지급률 적용, 68세 이후 수급 시 

1개월 당 0.4% 가산률 적용

전 연령에 대해 적립률 1.5%로 

일치, 수급연령 이후 수급 시 1개

월 당 0.4% 가산률 적용 

주 : 25%를 부분 노령연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 해당 25%에 대해서는 1개월 당 0.4%가

감액됨 

자료 : Nivalainen, Tenhunen & Järnefelt(2020). P. 86.

<표 4> 2017년 핀란드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기존에 63세였던 연금 수급 연령은 2017년부터 3개월 단위로 65세까지 단

계적으로 인상하였다. 개혁법은 1955년 출생자부터 적용되었으며 예를 들어 

1955년 출생자는 63세 3개월, 1956년생은 63세 6개월이 수급 연령이 되었으

며 1962년생은 65세가 수급연령이 된다. 연금액이 누적되는 법정 가입 상한 

연령은 수급 연령과 달리 적용되는데 그 차이는 최대 5년이다. 예를 들어 

1957년생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68세, 1958년생부터 1961년생은 69세, 



핀란드 연금제도의 사상적 지향과 연금개혁  37

1962년생에서 1964년생은 70세이다.

은퇴 연령은 2005년 개혁에 의해 도입된 기대여명 계수의 적용 확대에 의

해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05년 개혁에서 기대여명 계수는 연금 급여를 조절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였지만 2017년 개혁에서는 65세까지 인상되는 수급 연

령을 추가로 더 인상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2030년부터 은퇴 연령은 기대

여명 계수의 영향을 받을 예정이며 1965년생부터 적용된다. 인상된 은퇴 연

령은 소득비례 연금 뿐만 아니라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에서 지급되는 국

민연금과 보충연금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1965년생부터는 기대여명 계수의 

영향도 받게 된다. 

기존에 소득비례 연금에 적용하였던 조기 노령연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하

고 부분 연금(partial pension)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에 있었던 파트타임 연금 

역시 2017년부터는 부분연금으로 대체되었다. 부분 연금 수급자는 소득활동

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일하는 시간과 소득에는 제한이 없다. 

4.4.3 행위자 

2005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핀란드의 연금개혁은 재정안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 간에 매우 점진적이

고 합의적인 변화를 추구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Kangas, Lundberg & Ploug, 

2010; Nivalainen, 2024). 2005년 개혁 시에는 근로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당

근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2017년 연금개혁에서는 이마저도 제거되고 

벌칙 요소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이 크지 않았고 개혁의 

과정도 다르지 않았다. 1950년대부터 이어 온 역사적 산물은 이 두 개혁에서

도 발견되며 이는 연금개혁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핀란드의 연금개혁 과정은 이해관계 조직

들이 주도한 양자 협상의 결과를 의회가 수용하는 형태였다. 전형적으로 노

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상에 의해 소득비례 연금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2000년대 이후에도 이어졌다(Väänänen, 2021). 현재 핀란드 연금개혁은 탈 

중앙화라는 원칙을 토대로 3자 간 협상 모델로 운영되며 2000년대 이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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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혁 과정은 이 협상 모델을 따랐다(Hietaniemi & Ritola, 2007). 여기에서 

3자 간 협상이란 정부, 사용자와 노동자를 의미한다. 기존에 노동시장 파트너

의 범위가 고용주 연합과 노조에 국한되었었다면 여기에 자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제도의 원칙과 예산 지출 한도와 같은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노동시장 파트너들 간에 대체로 합의되는 특징을 보

이는 전통이 이어져 왔으며10) 이러한 전통은 핀란드 연금개혁, 즉 소득비례 

연금의 개혁이 정치적 산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Finish 

Centre for Pensions, 2025). 

구체적으로 연금제도의 조정과 법률의 준비는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의 소관이다. 이를 위해 핀란드 연금센터와 연금 제공자 

및 노동시장 파트너들이 법률 준비 과정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연금 제공자

는 핀란드 연금 연합인 TELA(Finnish Pension Alliance)를 통해 대표된다. 소

득비례 연금법의 최종 처리는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

(Hietaniemi & Ritola, 2007).

실제 2005년 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파트너들은 연금 정책 작업 

그룹을 구성하여 2001년 11월 민간 부문의 연금 개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

으며, 이를 2002년 9월에 추가 보완하였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연금 개혁의 

목표는 근로 유지, 근로 능력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이었다. 연금 적립 기간을 연장해 연금 급여의 대응성을 확대하고 연금액 

계산 시 전체 근무 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기로 한다. 

근무 기간은 18세에서 68세까지 고려되며 근무 형태나 근무 기간과 무관한 

공정성 추구를 목표로 하였다(Johanson, Lassila & Niemelä, 2011). 즉 최종 

개혁 법률의 내용은 노동시장 파트너들의 합의에 따른 결론과 동일하다. 

10) “노동시장 파트너들의 협상 과정은 벽 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전혀 알 수 가 없습니다. 핀란드 연금센터는 논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

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정도의 예산만 지출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을 주고 만약 협상 내용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

년 4월 23일 핀란드 연금센터(Eläketurvakeskus) Heikki Tikanmäki 박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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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경로의존의 심화

2000년대 이후 핀란드 연금개혁은 인구고령화라는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

고 새로운 경로의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연금제도 발전 과정에서 만들

어진 이전의 경로의존성이 재강화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협상 모델

의 완성은 역사적 맥락에 근거하고 있다. 검토하였듯 1950년대 소득비례 연

금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은 사용자 그룹과 노조의 협상으

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 연금제도 확대에 관한 논의 과정이나 1990년

대의 소득비례 연금개혁 역시 노동시장 파트너들 간의 협의가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의 분석 역시 다르지 않다(Johanson, Lassila & Niemelä, 2011). 핀

란드의 소득비례 연금제도에서는 보험료가 특정 용도로 징수되므로 연금을 

재산과 같은 권리로 여길 수 있는 가상의 권리가 부여된다. 이렇게 설정된 

계약은 경로의존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우며 기금이 협회들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파트너들이 제도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정

치적 결정은 노동시장 파트너들과 연금 연합이 개혁의 내용을 합의한 뒤 법

률 형태로 합의안을 다듬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동시장 파트너와 

연금 제공자들은 핀란드 소득비례 연금의 개혁 과정에서 강한 입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높은 기업주의로도 해석된다.

제도의 내용 면에서도 경로의존성은 심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의 연금개

혁은 구조적 전환이 아니라 모수적인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며 

각 제도들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Hinrichs & 

Kangas, 2003). 여기서 각 제도들의 기본 원칙 유지란 사상과 제도 결합의 견

고성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2011년 새로 도입된 보충연금은 조세를 재원으

로 활용하며 소득의 보완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철저하게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비례 연금 내에서 개인의 책임과 효율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소득비례 

연금의 기능이 국민연금이나 보충연금과 확연하게 분리되어 그 정의와 특성

에 걸맞은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은 노동시장 조직들이 연금개혁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어 준다. 본인의 기여에 따라 혜택의 정도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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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조세 투입과 같은 외부적 

요소는 가능한 배제되고 기여와 급여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4.5 소결

지금까지 핀란드 연금제도의 변화 과정을 제도의 창설에서부터 2017년 개

혁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구조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 그리고 제도 개혁을 주도

한 행위자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경로의 형성과 경로의존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단계인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국가의 공적연금으로 소득비례 연

금을 설정할 것인지 기본 안전망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 대결하였던 시기였

으며 양 제도가 모두 공존하는 형태로 이행되자 2단계인 1960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연금이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단계인 

1990년대의 경제적 위기는 소득비례 연금 중심의 공적연금이 정착하게 된 

기폭제가 되었고 이전에 형성된 제도 개혁을 위한 협상 모델이나 제도 내용

에서의 사상적 지향성은 경로의존성을 드러내었다. 4단계인 200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를 원인으로 한 2005년 개혁 및 2017년 개혁에서도 기존의 경로

의존성은 더욱 심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37년 공적연금 제도의 최초 도입부터 2017년 개혁에 이르기까지 약 80

년간 핀란드의 연금제도는 사상적 지향과 제도적 특성이 타당하게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소득비례 연금의 비스마르크적 특성의 강화는 연

금개혁의 동력을 정치 과정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불필요하게 만들었으며 개

혁 협상 과정에서의 경로의존성 역시 심화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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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핀란드 연금개혁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이루어진 원인을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데에 있다. 분석 결과, 보편적 기초연금과의 경쟁적 발전 과정에서 소득

비례 연금이 승리하는 형태로 제도가 발전하면서 핀란드는 현재와 같이 소득

비례 연금 중심의 연금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사상적 지향과 제도의 결합

이 견고하게 구성되어 소득비례 연금제도 발전의 핵심 행위자는 노동자와 사

용자가 되었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총 지출

한도 및 제도의 특성 유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최소화되고 제

도의 지속가능성 방안은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설정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되었다. 큰 틀은 유지한 채 대규모 개혁이 아닌 잦은 모수적 조정의 

형태로 경로의존이 형성되었고 현재까지도 유사한 방식의 연금개혁을 이어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캐나다의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캐나

다 연금제도에서 빈곤의 예방과 소득의 재분배 기능은 보편적 기초연금에 이

관되어 있고 소득비례 연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중간소득 계층

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 2012년 

캐나다 노동조합은 소득비례 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

상하는 개혁을 제안하여 의회를 설득하였고 정부와 의회는 최종 합의된 개혁

안을 처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성혜영, 2025) 이러한 내용의 개혁 과정

에서 예상되는 저항 세력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려는 가입자뿐이나 그 가

입자들이 먼저 요구한 개혁이었으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상반된 예로는 서론에서 언급한 프랑스 연금개혁 사례를 들 수 있다. 

프랑스 연금제도의 중심인 일반레짐(Régime général)은 소득비례 연금제도이

면서 그 내부에 최저보장연금을 포함시키고 있다(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French Treasury, 2023). 일반레짐은 소득비례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연대라는 사상적 지향이 내포되어 있기에 이러한 불분

명성은 산발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개입이 강력해지는 요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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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혁의 과정 또한 용이하지 않게 하는 경로의존성을 생성하였다고 평가된

다(Väänänen & Liukko, 2022; Boulhol & Queisser, 2023). 정부는 개인 책임

을 강조하는 개혁안을 고안하였으나 프랑스 연금제도의 정책적 사상의 혼재

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리하면 2005년과 2017년 핀란드 연금개혁의 용이성은 연금제도 변용 과

정에서 형성된 경로의존성에 따른 결과이며 새로운 경로의 탄생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에 형성된 경로는 소득비례 연금과 국민연금의 철저한 역할 분

리에 근거한 개혁의 내용 그리고 노동시장 파트너가 중심인 개혁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폴란드 연금제도의 변화 과정을 연구한 민기

채(2014)의 연구 및 뉴질랜드의 연금개혁에 관한 Li(2024)의 연구와 유사성

이 있다. 폴란드 연금제도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전통과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정책, 즉 보수주의적 비스마르키언 모델

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민기채, 2014). 뉴질랜드 역시 인구 고령화라는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중심의 제도와 모호한 개혁 전략을 유지하였다

(Li, 2024). 

각각의 연금제도가 사상적 지향과 타당하게 결합하고 있고 그러한 상호작

용의 결과들이 경로의존을 형성한 핀란드의 사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

선 방향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비스마르크 형의 소

득비례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매우 늦게 도입되었고 급여 

산식 내에 강한 재분배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애초에는 부과방식으로 고안되

었었기에 사상적 지향성이 다소 모호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약한 비스마

르크 형으로 정의한 연구(정창률, 2010) 역시 이러한 모호성을 설명해 준다. 

국민연금의 정책적 사상과 제도적 타당성의 부정합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의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제도의 사상과 제도의 형태가 유의미하게 결합

될 때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발전 도모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그동안 한국에서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지 못했

던 북유럽의 작은 나라인 핀란드의 연금개혁 성공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루었

다는 점이다. 핀란드는 늦은 산업화, 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 저출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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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있다. 특히, 소득비

례 연금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확정급여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 국민연금과 유사하고 핀란드의 국민연금은 상당 기간 우리나라 기초연

금과 유사하게 운영되었다. 따라서 핀란드 연금개혁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

과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 역시 완전한 개혁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에 2025년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제도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기대여명 계

수를 급여와 수급연령 양방향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았고 

급여 연동지수의 적용에 있어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

를 억제하는 요소를 오히려 추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책

임을 강조하는 기존의 경로의존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모든 선진 국가들의 공통적인 난제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

성은 이 문제로 인해 직격을 받고 있다. 핀란드 역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

해 총임금 소득이 감소하면서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노령연금의 불평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Valkonen, 2020)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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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Finnish Pension 

System and Pension Reform: 

Path Creation and Path Dependence11)

Sung, Hea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ithin a historical context, the 

reasons why pension reforms in Finland aimed at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finances have been implemented without triggering social conflict.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Finnish pension system evolved into its current 

earning-related structure through a competitive development process in which 

the earning-related pension prevailed over the universal basic pension. A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institutional design became firmly intertwined, the 

key players in the development of the earning-related pension system became 

labors and employers, whil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were 

diminished. The government’s role was minimized to providing guidelines such 

as maintaining overall expenditure limits and preserv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Measures to ensure sustainability were set primarily by stakeholders, 

thereby minimizing social conflict. Rather than undergoing large-scale reforms, 

Finland has maintained its framework through frequent parametric adjustments, 

creating a path-dependent trajectory that continues to shape its pension reforms 

today. 

Key Words: Finland, pension reform, financial sustainability, path dependence, 

historical context

*11)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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